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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년 이후 신축과 재건축으로 양분된 주택시장에 리모델링이2000

라는 새로운 건축행위가 도입되었다 리모델링 제도 도입은 년 . 2001

월에 종료된 건설교통부의 용역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7 “

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연구 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 . 

으로 년 월 시행 건축법 제 조 적용의 완화 년 월 건축2001 7 5 ( ), 2001 9

법 시행령 제 조 적용의 완화 제 항 제 호 제 항 제 호 및 시행규6 ( ) 1 5 , 2 2

칙 제 조의 적용 완화 를 근거로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되었다2 4( ) . 

년 공동주택관리령 및 규칙 행위허가기준 등 과 국토의 계획 2002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리모델링 지구 등 의 개정을 거쳐 ( ) 2003

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리모델링 특례인정 과 주택법 및 시행( )

령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인정 등 의 개정으로 리모델링에 관한 법( )

이 기본적인 틀을 갖춘 뒤 약 년이 경과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 15

개정작업이 있었다 주택법 제 조 제 호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 2 25 ‘

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이 목적이며 대수선 주거전용’ , , 

면적 증축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의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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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지칭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의 범위인 대수선. , 

증축 세대수 증가 등은 공동주택의 주동과 단위세대의 평면형태 및 , 

내부공간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리모델링 이전의 평, 

면 형태와 공간구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간의 경과는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동주

택의 평면계획과 내부공간구성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더불어 . 

공공주택의 발전 흐름을 보면 면적이 변하면 평면 형태와 공간구성

도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과 면적증. 

가의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평면형태와 공간구성의 변화가 일어2

나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리모델링의 정의에서 보는 대수선 증축 세, , 

대수 증가 등은 리모델링 평면계획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년이라, 15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도 조금씩 변화해 왔다 이 때문에 법. 

규의 시간적인 변화는 리모델링 평면계획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간별로 평면계획의 변화도 발생하고 있다.

리모델링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분의 10

이내의 증축으로 공용부분이나 발코니 화장실 창고 및 거실증축 1 , , 

정도의 소극적인 세대면적의 확장이었지만 법규 변화에 따라 확장, 

범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리모델링 법규의 변화는 세대면적 증가 . 

확대와 함께 세대수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고 증가된 면적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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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Since the remodeling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in 2001, the plan for the remodeling of apartment 
housings has chan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and relationships of how the remodeling 
unit plan has changed with the remodeling system change. Method: The research method was to analyze the case 
collection and laws of 14 complexes with remodeling in Seoul and compare the contents with each oth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phases by analyzing the extension criteria of regulations affecting the unit 
plan change. After examining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l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the 
law and the unit plan change was analyzed. Result: First, the phase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change in the standard of regulations affecting the unit plan. Second, the unit plan layout features can b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block type, layout, extension direction, bay number change, living direction, cross 
section, and access type.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ase change and the plan change of the extension 
standard of the regulation was analyzed as the layout change based on the internal change of the unit in the first 
phase and the expansion area of the second ph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referred to future 3rd phase   
remodeling unit pla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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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리모델링 평면계획은 변화했고 시간의 흐름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평면계획은 면적과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 

리모델링 평면계획도 동일한 경향을 가지는 만큼 법규의 증축기준 

개정과 관련한 평면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의 리모델링 평면계

획을 위한 방향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째 리모델링 평면계획에 영향을 미, 

치는 리모델링 관련 법규의 면적증축 기준과 변화를 정리하고 둘, 

째 평면변화의 내용과 특성을 고찰한 후 셋째 법규변화와 평면변, , , 

화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1.2.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서울시 사례로 한정한다 시간적 범위로 . 

법규관련 사항은 년 리모델링에 관련 규정이 제도화된 이후 현2001

재까지로 하며 리모델링 사례는 년까지 준공된 공동주택 사례, 2014

로 한정한다 년 이후에는 준공된 리모델링 사례가 없기 때문이. 2014

다 내용적 범위는 주택법의 리모델링 관련 규정 중 평면계획에 영향. 

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증축 관련 내용 및 변화에 대한 사항분석과 리

모델링 평면계획과 관련한 특성과 형태구성 증축 규정 변화와 평면, 

계획의 변화 관계 분석에 한정한다.

조사방법은 년 이후 리모델링 팜플렛 연구발표 자료 보고2001 , , 

서 설계 및 시공자료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그간의 , , 

리모델링 연구와 현장조사 내용을 근거로 종합적인 확인을 거쳤다. 

분석방법은 기초자료의 단지별로 주동과 평면내용의 확인과 정리,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배열 정리를 바탕으로 평면계획 요소와 특성

의 분석 시계열적인 변화 분석 법규의 증축규정 내용분석 법규와 , , , 

평면의 관계를 분석하고 평면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

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문헌고찰2. 

리모델링의 정의와 증축개념2.1. 

주택법 제 조 정의 제 호에서 리모델링의 기본적인 목적은 건2 ( ) 25 ‘

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향상 이며 대수선과 증축 전용면적 및 ’ , (

공용부분의 증축으로 증축가능한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 

이내의 세대수 증가와 개층 이하의 수직증축 행위 포함 행위15% 3 )

로 정의하고 있다 증축은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퍼센트 이. ‘ 30

내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퍼센트 ( 85 40

이내 와 별도의 공용부분의 증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세대의 증)’ , 

축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퍼센트 이‘ 15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와 ( )’ 3

개층 이하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를 ‘ ( )’

포함한다 리모델링은 대수선이나 증축이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일. , 

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대수선 이하의 

개조는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대수선. 

과 기존 세대의 면적에 새롭게 면적을 부가하는 증축으로 수평방향

의 증축 수직방향의 증축 세대수 증가와 같은 행위만을 대상으로 , , 

한다. 

선행 연구의 고찰2.2. 

본 연구와 관련된 리모델링 평면계획 및 법규와 관련된 선행 학술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순호 는 압구정 아크로빌 사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평(2003)

면 디자인에 관하여 평면변화 유형분석과 거주자의 요구를 수용한 

평면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정혜진 외 인 의 연구는 리모델링 계획방향에 도움을 주기1 (2005)

위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변화 유형을 도출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년 년의 증축형 . 2002 -2004 6

개 사례와 수선형 아파트 개 사례 등 초기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3

으며 세대내 단위공간별 리모델링 내용설명과 공간별로 리모델링 , 

가능행위 신설ㆍ변경ㆍ삭제 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내용을 분석- -

하고 있다.  

최재필 외 인 은 리모델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년2 (2006) 2001

년에 준공되었거나 평면확장 계획사례들을 대상으로 유형화-2005

하여 현실에 맞는 계획유형을 제시하여 계획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도 초기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계획요소 추출 구조형식 코아형식 평면규모에 따른 리모델링 , , , , 

계획유형의 특징을 도출ㆍ종합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설명

하고 있다.

백지숙 외 인 은 년부터 년까지 공동주택 리모2 (2012) 2001 2012

델링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변천내용을 시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목. 

적과는 달리 내용분석이나 정책방향의 특성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단순한 내용의 시간적인 나열에 그치고 있다.

윤영호 는 성능개선에 관한 요구수준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2015)

유형을 교체 수선 대수선 확장형 수평ㆍ수직증축 별동증축 및 세, , , , , 

대수 증가로 구분하였다 법규 내용의 정리와 리모델링 유형을 수. 

선 대수선형 증축형으로 구분하여 리모델링 사례를 위치시켰다, , .

최재필 외 인 은 기 신도시에 건설된 공동주택 평면을 대2 (2016) 1

상으로 유형화하여 리모델링에 적합한 대표유형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내용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를 가

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은 년 준공된 공동주택 사례로. , 2001-2014

서 법규상 리모델링 정의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증축사례를 대상으

로 한다는 점에서 사례수와 대상이 차별화된다 둘째 연구방법과 . , 

내용에서 계획요소에 따른 형태구성과 공간구성으로 구분하고 법, 

규의 증축내용과 변천을 정리하지만 평면계획과 관련성을 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셋째 법규의 변천을 평면특성과 관련시켜 상호. , 

관계를 파악한 점에서 다른 논문과 다른 관점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비하여 연구대상과 사례수 연. , 

구내용과 범위의 차이 연구방법과 결과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

리모델링 증축 규정과 시기 구분3. 

현 주택법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규정 내용3.1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규정은 주택법 제 조의 호에 정의2 25

와 함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증축 규정은 년 월부터 명시된 . 2005 9

후 변화를 거쳤으나 년 월 일 이후 현재까지 변화 없이 유지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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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현재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목에서는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퍼센트 이내 세대의 주거‘ 30 (

전용면적이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퍼센트 이내 에서 증축85 40 )

하는 행위 와 공용부분의 별도 증축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 ‘ ’ 

있다.

다목에서는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

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15

증축행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직으로 ( )’ , ‘

증축하는 행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는 최대 개층 이하로 대상 건( )’ 3

축물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요건

을 정하고 있다. 

즉 증축은 수평증축과 수직증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수평증축 , 

할 수 있는 최대 면적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기존 거주자의 비용부담 . 

완화를 위하여 도입한 것이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단지의 대, 

지면적과 배치상황의 한계로 수평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다.

증축 규정 내용 변화3.2. 

리모델링 평면계획은 신축 평면계획과 마찬가지로 면적에 따라 

어느 정도 평면구성의 방향성을 가진다 리모델링 평면구성이 증축. 

된 면적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증축되는 면적범위에 대한 규정 변, 

화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3].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제도화하여 시행한 시기는 년 월이2001 9

며 건축법에서 시작하였다 주택 관련 사항은 년 월부터는 주, . 2005 9

택법 시행령으로 옮겨져 증축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변화하였

다. 

리모델링 증축관련 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적6 1 5 (

용의 완화 에 근거를 두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적용의 완) , 2 4(

화 에서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분의 이내 로 규정) ‘ 10 1 ’

하고 있는 것이 처음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계. (2001.9.28.) , 

단 및 복도 각 세대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등이 증축범위에 , 

포함된다. 

년 월 일자 주택법 시행령 제 조의 증축범위 에서 각 2005 9 16 4 2( ) ‘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분의 이내 로 규정하였으며 년 월 10 3 ’ , 2010 4

일자에서는 증축범위를 공용부분은 별도로 증축 이 가능하도록 20 ‘ ’

규정하고 있다.

년 월 일자 시행 주택법에서는 제 조 정의 제 호의 정2012 7 27 2 ( ) 15

의에 기존 규정에 더하여 세대 전용면적 미만에서 분의 이‘ 85 10 4㎡ 

내 와 공용부분 별도증축으로 규정하여 소형면적에서 증축범위를 ’

확대하였고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 

경우에 한정하여 각 세대의 증축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

서 기존 세대수의 분의 이내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였다10 1 . 

년 월 일자에서는 동일하게 제 조에서 기존 세대수의 2014 4 25 2 ‘

분의 이내의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세대수 증가형 리100 15 ’(

모델링 와 함께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에 ) ‘ ’( )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충‘ ’

족할 경우 최대 개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년 월 일 세대간 3 . 2016 8 9

내력별 철거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유보

(｢수직증축 리모델링 년2019 월3 내력벽 허용ㆍ철거여부 최종결정｣
서울경제 등 에 따라 리모델링 평면계획도 영향을 받게 2016.8.10. )

되었다.

증축 규정 내용 변화와 시기 구분3.3. 

증축규정을 평면의 변화의 관점에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3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증축의 첫 번째 규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분 이내‘ 10 1 ’

의 면적 증축이다 여기는 승강기 계단 및 복도 노대 화장실 및 거. , , , 

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상 아파트의 발코니가 없거나 부분적으, 

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더구나 년 이전은 발코니의 정의 . 2005

변화 다시 말하면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노대, 

발코니 나 공용부분의 면적을 유지한 채 전용면적만을 증가시키( ) , 

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공용부분 복도형의 . (

계단식화 과 발코니의 확장 공용부분의 창고 설치가 주가 되는 시) , 

기로 전용면적 증가가 없거나 미세한 증가 가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 

점에서 년 월부터 년 월 일 이전을 제 기로 설정한2001 9 2005 9 15 1

다. 

다음은 전용면적의 증가를 규정하고 전용면적과 공용부분 모두 , 

증축이 허용된 시기이다 후반기에는 증가면적 일부만 변화. (85㎡ 

미만은 이내 하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지 않은 시기4/10 ) , 

로 년 월부터 년 월까지를 제 기로 설정하였다 전용면2005 9 2014 4 2 . 

적증가가 수평증축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한 평면 변화가 나타나는 , 

특징을 갖는다 의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었지만 실제로 소규모 . 10%

단지라는 점과 주동배치 상황의 한계로 인하여 세대수 증가는 없었

고 세대수증가가 평면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수직증축 허, , 

용방향으로 규정이 변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된 년 이후 현재까지를 제 기로 2014 3

구분한다 수직증축의 허용은 수평증축되는 전용면적의 범위 내에. 

서 최대 개층까지 층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중심이 되므로 그 3

자체로는 평면변화의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안에서는 , 

소규모 평면형들의 복층구성 등 변화 있는 평면이 나타나고 있는 바

와 같이 수평증축과 다른 수직증축을 통한 변화가능성에서 이를 또 

하나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법규의 증축규정 변화와 시기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과 같다Fig. 1 .

리모델링 평면사례와 분석4. 

평면사례 분석의 대상4.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모두 서울시 소재로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후 착공하여 준공한 개 민간사례이며14 , 

과 같다 이외에 개 사례 힐탑아파트 임대아파트 분Table 1. [2]. 2 - ( →

양 와 압구정 현대 동 기숙사 분양 가 더 있으나 이 사례들은 ) 65 ( )- , →

세대통합을 통하여 내부 공간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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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Year of 

Completion

Block 
type 

/Number
Extension direction

Bay change
(Front: F, Back: B, Side: S)

Change in life 
direction* Space layout change

Unit type
(variation)

01
MY

(1971)
2003 - / 2 ㆍpartial extension of 

front and back ㆍF3B2.5 → F3B2 ㆍFB → FB ㆍ3LDK+B → 3LDK+B,2LDK+B
(Plan selection) ㆍ1 → 3

02
HH

 (1970)
 2005 ㅁ- + /5

ㆍduplex → flat
ㆍfront → side 

extension (balcony)

ㆍF2B2 → F4B4
ㆍtower:F2S2, F2 B2 → F4S2

ㆍDuplex:FB
ㆍTower:FS

ㆍDuplex4LDK+3B → Flat3LDK+3B
ㆍTower2LDK+B,3LDK+2B →

3LDK+2B
ㆍ4 → 3

03
ER

(1971)
2005 - / 1 ㆍpartial extension of 

front(balcony)
ㆍF3B3 → F3B3
ㆍF3B3.5 → F3B3.5 ㆍFB FB→

ㆍ3LDK+2B →
3LDK+2B,4LDK+2B(Plan 
selection)

ㆍ4LDK+2B → 4LDK+2B

ㆍ2 → 2

04
BS

(1977)
2005 - / 1 ㆍpartial extension of 

front and back
ㆍF3B4 → F3B3

ㆍFB FB→ ㆍ4LDK+1B → 4LDK+2B ㆍ1 → 1

05
MS

 (1971)
 2006 - / 4 ㆍextension of front 

and back(balcony) ㆍF3B2 → F2B2, F2B3 ㆍFB FB→ ㆍ3DK+B → 2LDK+B, 3LDK+B ㆍ2 → 2

06
BG

 (1977)
 2007 - / 3 ㆍextension of front 

and back

ㆍF2B3 → F2B2.5
ㆍF3B3 → F3B3
ㆍF3B3.5 → F3B3.5

ㆍFB FB→
ㆍ3LDK+B → 3LDK+2B
ㆍ4LDK+B,4LDK+2B → 4LDK+2B, 

(*LDK Type)

ㆍ3 → 4

07
ES

 (1976) 
 2008 Y / 1 ㆍextension of front 

and back ㆍF2B2.5 → F2B2.5 ㆍFB FB→
ㆍ3LDK+B → 3LDK+2B
ㆍ1DK+B → 2LDK+B(1 unit)

ㆍ2 → 2

08
DP

 (1978)
 2010

- / 3 ㆍextension of front, 
back and side

ㆍ(Void)

ㆍF1B1 → F2B2, F3S2.5
ㆍF2B2 → F2B2,F2S4,F2S4.5
ㆍF2B3 → F2B2,F3B3,F2B3 

ㆍFB FB→
ㆍFB S,FS,FB→

ㆍ2lDK+B → 2LDK+B, 3LDK+B
ㆍ2LDK+B → 3LDK+2B
ㆍ3LDK+B → 3LDK+2B,4LDK+2B

ㆍ7 → 9

09
DD

 (1978)
 2011 -  / 5 ㆍextension of front, 

back and side(Void)

ㆍF2 → F2B2, 
ㆍF2B2.5 → F2.5B2.5S3,F2B2.5S3
ㆍF2S3 → F3B2.5S2
ㆍF4B4 → F3B4.5S1

ㆍFB, F, 
FS FB→

ㆍFS FS→

ㆍ2lDK+B → 3LDK+2B
ㆍ3LDK+B, 4LDK+B → 4LDK+2B
ㆍ4LDK+2B → 4LDK+3B

ㆍ5 → 7

10
MH

 (1989)
 2012 - / 1 ㆍextension of front, 

back and side ㆍF2B3 → F2.5B2,F5,F2B2S3 ㆍFB FB,F, →
FBS

ㆍ3LDK+B → 3LDK+2B, ㆍ1 → 3

11
CD

 (1992)
 2013 ㄱ / 1 ㆍextension of front, 

back and side
ㆍF2B3 → F2B3,F3B1.5S2,F4B2,

F2B2, F3B3 ㆍFB FB,FS→
ㆍ3LDK+B → 3LDK+2B
ㆍ4LDK+2B(LDK Type) ㆍ2 → 6 

12
WI

 (1987)
 2013

ㄱ- + /2 ㆍextension of front, 
back and side

 

ㆍF2B3 → F2B2, F3B1
F2S4, F3B1.5,F3B3,
roof top : duplex

ㆍFB FB, FS→ ㆍ2LDK+B,3LDK+B → 3LDK+2B ㆍ7 → 9

13
DW

(1989) 
 2014 - / 5 ㆍextension of front

ㆍF2B3 → F2B3 ㆍFB FB→
ㆍ3LDK+2B → 4LDK+2B

와 1LDK+B 2LDK+B※ 
    (Partial rented : 3units)

ㆍ1 → 2

14
CC

 (1993)
 2014 ㄱ / 1

ㆍextension of front, 
back

ㆍstair → room
ㆍF2B3 → F3B3,F4B2.5,F2B2S2, ㆍFB FB→

ㆍ3LDK+2B → 4LDK+2B 
(LDK type)

ㆍ1 → 6

*change in life direction : 
Front : F, B: Back, Front-Back Opening : FB, Front-Side Opening : FS, Front-Back-Side : FBS, L: Living, D: Dining, K: Kitchen 

Table 1. Contents of the unit plan changes before and after remodeling cases

Fig. 1. Changes of the Remodeling Extension criteria i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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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Reconstruction) 다른 개 사례들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 14

고 있고 리모델링 전후 변화관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 

제외하였다 또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례는 아직 착공한 사례가 .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단 수직증축이지만 개층 필로티 . , 1

도입에 따른 동일면적의 최상층 증축과 최상부 개층 증축이지만 2 2

개층 필로티 도입으로 개층을 수직증축 사례는 동일한 개념이므로 2

포함하였다 이것은 제 기에 해당하는 본격적인 수직증축형 사례와 . 3

의미가 다르며 기존 아파트 층을 필로티로 시공하여 동일한 면적, 1

을 최상층에 증축하는 정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

이다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년에서 년 사이에 최초 준공. 1970 1993

되어 년 이상 리모델링 착공연도 기준 을 경과한 단지이며19 ( ) , 2003

년에서 년 사이에 준공되었다 년까지 준공 사례2014 . 2011 ( 01-09)

한 개 사례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이며 년 이후에 리모델9 , 2012

링된 개 단지 사례 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이다 동수는 5 ( 10-14) . 

개동에서 개동이며 세대에서 세대에 걸친 중소규모 아파1 5 , 60 354

트이다.

평면 형태와 공간구성 분석 관점4.2. 

리모델링 평면은 신축과 달리 기존 단지 건설시기의 법규와 건

축 상황 및 계획기준에 바탕을 두고 건설한 기존 평면에서 출발한

다 리모델링 제도는 년 이후에 제정ㆍ도입되었으므로 리모델. 2001 , 

링 평면 계획은 앞에서 논의한 시기별 리모델링 증축 기준 속에서 거

주자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해 왔다 리모. 

델링 평면의 계획 시기는 리모델링 준공연도보다 앞서기 때문에 

년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계획 및 설계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2000

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평면계획은 시기별로 유사한 경향을 띄. , 

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평면계획도 신축 계획의 방향을 고려하여 , 

기존의 평면의 계획에 적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평면계획 조건은 기존 단지의 주동배치 및 주동 구성과 

평면형태 속에서 차적으로 법규에서 규정된 증축면적 부분을 고려1

하여 결정한다 증축면적에 따라 이루어진 평면형태 내에서 필요한 . 

실 구성이 결정되고 평면계획이 결정되면 설비와 마감 수준(room) , 

이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증축된 면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 

평면형태와 공간구성의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2 . 

개 단지의 리모델링 후 전체 사례 평면을 리모델링 전 기존의 14

평면과 비교하여 리모델링 평면형태를 결정짓는 가지 요소와 공간6

구성의 변화를 결정짓는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른 가지 관점으로 2

구분하여 분석한다. 

먼저 평면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리모. 

델링 세대의 평면형태도 기본적으로는 신축 공동주택의 평면형태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동일하지만 리모델링은 증축이 전제되어 있, 

으므로 기존 단지에서 주동의 형태와 배치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하

는 것에 차이가 있다 즉 단지에서 세대의 증축을 위해서는 기존 주. 

동간의 인동거리 전ㆍ후면이나 측면의 여유 공간에서 필요하며 증, , 

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 이 있는 단지여야 한다 따라(capacity) . 

서 기존의 주동형태가 달라지면 증축의 상황도 변화한다 단지에서 . 

여유 공간 없이 당시 법규를 최대한 활용하여 배치되어 있는 기존 상

황에서는 ㄱ ㄷ 등의 주동형태에 따라서 증축 방법도 달라진-, , , Y 

다 동일한 형태인 중간세대는 비슷하더라도 측세대나 꺽인부분 등. 

에 위치한 코너세대 의 증축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증축의 방향이 전면 후면 측면으로 단지 상황에 따라 결, , 

정되기 때문에 증축방향도 평면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모델. 

링 대상이 되는 기존 평면 형태가 전후면으로 개방된 형태가 주류였

으나 년대 이후 신축에서는 남향 선호만이 아닌 경관이나 개방, 2000

성을 중시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거실 식당 큰방 등 생활의 향이 변, , 

화하여 리모델링 평면에도 신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생활의 향은 개. 

방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형태요소로서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축에. 

서는 전면이나 측면의 칸 수 전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칸 수 증(bay) 

가가 평면계획의 중요한 변화로 나타났고 리모델링도 동일한 경향, 

으로 전개되고 있어 중요한 형태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 

정하였다 생활의 향과 칸 수 변화는 리모델링 대상인 기존 주택과 . 

최근 신축주택의 평면 형태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

문에 변화를 검토하는 요소로 채택하였다 단면방향의 변화가 평면. 

을 변화시키는 특화요소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면. 

형태가 대부분 단층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최상층의 복층화는 신축, 

주택에서 특화요소로 사용된 지 오래되었으며 리모델링이 신축의 , 

방향을 따른다는 점에서 필요한 요소로 설정하였다 본 대상에서는 . 

없지만 최근 리모델링 계획안에서는 수직방향으로 호의 호화가 3 2

시도되고 있어 향후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면구성도 형태요소로 채택하였다 마지막으. 

로 출입방식이 달라지면 평면 형태와 공간구성은 달라지며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리모델링 사례는 모두 출입방식이 복도형. 

은 계단형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변화를 보는데 필요한 요소로 채

택하였다 이 가지 요소를 통하여 리모델링의 평면형태 변화를 설. 6

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요소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전용면적의 증가여부가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전용면적이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가 라멘구조 기. (

둥 보 이면 내부공간 재구성에 따른 내부공간의 변화는 일어날 수 + )

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최소 건축 후 년 이상 경. 15

과한 상황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 방 거실 부엌 식당 등 의 ( , , , )

위치관계나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용면적. 

의 퍼센트 전용면적 미만은 퍼센트 이내 정도의 면적증30 ( 85 40 ) ㎡ 

가는 기존 세대내 공간구성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으

로 작용한다. 

공간구성의 특징은 기존평면의 전용면적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도 구성이 변화하는 경우와 증축에 따른 전용면적 증가와 더불어 공

간이 재구성되는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유2 . 

지 미세증가 포함 되는 경우와 전용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로 구분하( )

여 특징과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형태 구성의 특징과 변화4.3. 

앞에서 설정한 평면 형태를 결정짓는 가지 요소 주동형태 증축6 - , 

방향 칸 수 변화 생활의 향 변화 단면구성 출입방식 에 대하, (bay) , , , -

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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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 형태1) 

분석대상 주동 수는 개동에서 개동 사이이며 개동이 개 사1 5 , 1 6

례 개동과 개동이 각각 개 사례 개동이 개 사례 개동이 개 , 2 3 2 , 4 1 , 5 3

사례이다 기존의 주동형태를 보면 개 단지 중 자형만 있는 경. , 14 –

우는 개 사례 자와 ㅁ자 혼합 ㅁ자는 타워형 개 사례 자와 ㄱ9 , - ( ) 1 , -

자 혼합 개 사례 자형 개 사례 ㄱ자형 개 사례가 있다 주동이 1 , Y 1 , 2 . 

개인 경우 모두 자 개단지 자 개단지 ㄱ자 형태 변형 사례 1 4 , Y 1 , (–

포함 가 개단지다 개동 이상의 주동이 있는 경우 자 배치는 개 ) 2 . 2 , - 1

사례 개동 평행배치 개 사례 개동 개 사례 개동 개 사례(2 ), 3 (5 , 2 , 3 1 ), 

분산배치는 개 사례 개동 개 사례 개동 개 사례 튼 ㄷ자 배2 (4 1 , 5 1 ), 

치 개 사례이다2 . –자 개동의 튼 ㄷ자 배치가 개 사례 이며3 1 (08DP) , 

나머지 한 사례 는 자와 ㄱ자로 구성된 튼 ㄷ자 배치이다(12WI) . –

증축에 따른 주동과 관련한 평면변화는 기본적으로 단지 내 주동

이 개동일 경우는 단지 내 다른 동과 간섭 없이 단지의 여유 공간과 1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주동이 개 이상인 경우 단지 여유 공. 1

간 내에서 인접주동과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증축

이 결정되며 전ㆍ후ㆍ측면으로 확장된다 단위세대의 칸 수와 생활, . 

의 향 변화를 수반하는 형태변화는 주동형태에 따라 자형과 ㄱ자–

형으로 구분된다 ㅡ자형은 측세대 ㄱ자 형태 ㄱ자 변형 포함 에서. , ( )

는 측세대와 코너 세대에서 변형이 발생했다 와 는 전. 10MH 14CC

체 세대에서 칸 수 변화 또는 향 변화의 형태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 

사례들은 모두 기 사례이며 년 이후에 준공한 개 단지 가운2 , 2010 7

데 개 단지에 해당한다6 (Fig. 2.).

증축방향2) 

증축의 방향을 단위세대를 기준으로 전면 후면 측면으로 나누어 , ,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ㆍ후면 증축사례가 사례 후ㆍ측면 증축. 6 , 

사례가 개 전면 일부 증축사례가 사례 복층형에서 단층형으로 1 , 1 , 

변화하고 일부 발코니의 위치변화 증축이 이루어진 사례가 사례1

전ㆍ후ㆍ측면 증축사례가 사례이다(02HH), 5 . 

증축방향은 기본적으로 주동의 배치와 단지의 여유부분의 상황

에 따라 달라지지만 증축면적 규정이 변화한 법규의 영향이 큰 것으, 

로 판단된다 이것은 주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은 . 

기 사례에서는 총면적의 내에서 증축이 허용되었으므로 전면 1 10% 

혹은 후면에서 발코니 깊이 정도의 증축에 그쳤다. 

반면 전용면적의 이내 전용면적 미만은 이내 의 , 30% ( 85 40% )㎡

증축이 허용된 기는 기존 주동과 세대공간의 배치 여건상 여유 공2

간과 세대 간의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방향을 중심으로 증축이 이

루어지면서 전후면 증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측면방향으로도 

증축되었다 특별한 사례로 주동이 동이고 측면방향에 주차장으로 . 1

사용하는 충분한 여부공간이 있었던 사례 에서는 측면으로 (10MH)

약 세대분의 신축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장하였다 다른 한 사례2.5 . 

는 개동 자형 가지 세대평면형 평행배치 단지로 충분(13DW) 5 , (1 ) –

한 동간 이격거리를 바탕으로 전면의 한 방향 증축만으로 이루어졌

다 전후면으로만 증축할 경우 깊이증가로 불리한 자연채광 해결책. 

으로 한 업체에서 빛 우물 을 활용한 사례(light well) (08DP, 09DD)

가 있다.

08DP

 

09DD

Fig. 3. Unit cases with light well

칸 수 변화3) 

칸 수 변화도 면적증축과 무관하지 않다 기 사례의 초기인 . 2 2008

년까지 준공한 리모델링 사례 에서는 칸 수 증가를 볼 (06BG, 07ES)

수 없다 기 사례에서 발코니가 증가하는 정도의 깊이 증가는 실내 . 1

채광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의 초기 사례에서는 . 2 2

증가한 전용면적을 단순히 전후면 방향으로 증축하면서 깊이가 깊

어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깊이는 가 증가하였고. 06BG 1.5~4.8m , 

는 가 증가하였으며 전용면적이 적은 세대의 깊이가 더 07ES 5.05m ,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전용면적 의 증축가능에 따른 깊. 30%

이방향의 증가로 실내 채광환경이 불리해지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

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빛 우물과 칸 수 증가이다 이 가지해결책이 . 2

처음으로 모두 등장하는 단지사례가 이다 그러나 빛 우물은 08DP . 

이 업체의 특허이므로 다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대안이 , 

칸 수 증가로 나타났다 신축에서는 이미 년 이후 발코니 정의 . 2005

변경에 따른 확장 합법화의 영향으로 생겨난 칸 수 증가가 분양의 세

일즈 포인트가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과 연계하여 리모델링의 . 

경우에도 깊이 증가에 따른 채광이 불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평면계획에서 칸 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진  

Fig. 2. Cases of transformed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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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 적용하기에는 단지와 주동의 . 

배치조건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측

면세대나 코너 세대를 중심으로 특화평면이라는 이름으로 칸 수 증

가 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08DP, 09DD, 11CD, 12WI) . 

예외적으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칸 수 증가나 변화형으로 한 사례

의 경우는 개동으로 가능한 단지의 특성에 따른 것(10MH, 14CC) 1

으로 볼 수 있다(Fig. 4.).

기 사례의 칸 수 변화를 전면 측면 후면의 변화 가운데 한 부분2 , , 

이라도 변화가 있거나 동시에 변화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주동, 

의 위치에 따라 측세대와 중간세대 코너세대로 구분하여 보면 세대, 

수 기준으로 코너세대 측세대 중간세대는 의 77.7%, 71.1%, 55.7%

순으로 나타났다 코너세대와 측세대에서 칸 수변화가 많이 일어난 .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획측면에서 공간적인 여유와 인접세대와 간, 

섭이 적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중간세대의 경우도 비교적 높은 비율. 

을 보이고 있는데 소규모 세대가 많은 와 사례에서 각, 09DD 12WI

각 의 높은 비율에 기인하고 있다 이 사례를 제외하100%, 85.7% . 2

면 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세대는 위치상 칸 변화의 35.7%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의 방향4) 

생활의 향은 일상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 거실 안방 등 의 향( , )

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의 시선은 전, 

면을 향하고 있다 연구대상인 기존 공동주택은 남향이나 동향을 전. 

면으로 하여 거실과 안방을 배치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즉. , 

전후면 개방형을 취하되 향을 중심으로 남향과 동향의 범위에서 거, 

실과 안방을 인접시켜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년을 전후하여 신. 2000

축 공동주택 평면계획에서 타워형의 등장과 함께 전후면 개방형 중

심에서 벗어나 전면과 측면 동시개방형 혹은 면 개방형 향보다 경3 , 

관을 중시한 배치 등이 나타나면서 향의 방향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 

러한 변화방향이 리모델링 계획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의 획일적인 , 

남향중심의 전후면 개방이라는 계획관행에서 탈피하여 생활의 향에 

대한 계획도 변화되었다 이것은 타인의 시선 간섭을 피하면서 주택. 

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수용한 측면으로 판단된다.

생활의 향 변화도 기 사례는 기본적으로 기존방향을 유지하고 1

있음에 비하여 기 사례에서 중간 세대는 기존방향을 유지하나 측, 2

세대와 코너세대는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 사례에서 개 사례 에서 타워동의 경우 세대 위치변1 1 (02HH)

화에 따른 일부 향 변화가 있다 이와는 달리 주향은 유지하고 있으. 

나 후면의 공원경관과 관련하여 일부 세대의 식당을 후면에 배치하

여 개방한 사례 도 있다(03ER) .

기 사례에서는 세대기준으로 측세대와 코너세대가 각각 약 2

측세대 세대 중 세대 코너세대 세대 중 세대 인 반면 44.4%( 45 20 , 9 4 )

중간세대는 약 세대 중 세대 로 나타나고 있다 측세대 5.7%(106 6 ) . 

향 변화가 있는 사례 와 (08DP, 09DD, 10MH, 11CD, 12WI, 14CC)

코너세대 변화 사례 가 있다 중간세대에서 향 (11CD, 12WI, 14CC) . 

변화가 있는 사례는 사례 이다 사례 는 ㅡ자2 (10MH, 11CD) . 10MH

형 주동이며 충분한 여유대지를 바탕으로 호 엘리베이터ㆍ계단3 1

을 공유하는 세대의 가운데 세대로 모든 실을 전면으로 향하게 한 특

별한 경우이다 의 향 변화는 기존평면이 남향을 생활의 향으. 11CD

로 취한 부분에 위치한 세대 개동 개 세대 가운데 개 세대 의 경(1 13 7 )

우로 리모델링 후 기존의 향과 정반대인 한강의 경관을 우선시한 향, 

으로 변화시킨 사례이다. 

측세대와 코너세대는 중간세대보다 향 변화 비율이 월등하게 높

다 이것은 중간세대와 달리 여유 공간이나 향 변화에 유리한 위치라. 

는 점에서 인접 세대나 인접대지의 다른 건물과 시각적인 간섭이 없

는 한 변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efore After

 08DP 

09DD

11CD

12WI

10MH

Fig. 4. Unit cases with bay change

Before After

08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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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구성 5) 

세대의 단면구성은 기사례로 단층형 이 일반적이지만1 (flat type) , 

기존 공동주택이 복층형이었던 것이 단층형으로 변화한 사례

가 있으며 기사례로 최상층의 특화를 위하여 복층의 다락(02HH) , 2

방을 도입한 사례 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벗어나지(12WI) . 

만 수직증축을 계획하는 사례에서 소규모 주택은 수직방향으로 , 3

호를 중간층을 분할하여 단층형에서 복층형 호로 평면계획이 이루2

어진 사례도 있다.

주동의 단면구성은 층을 필로티로 구성한 경우 최상층에 동일면1

적을 증축한 경우가 사례6 (07ES, 08DP, 09DD, 11CD, 12WI, 

이며 는 개층 필로티로 기의 사례이며 법규 변화14CC) , 10MH 2 2 , 

와 연계되어 있다 기의 수직증축으로 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지. 3 3

면서 필로티형의 개층 증축형태는 없어졌다1 .

출입방식6) 

출입방식은 리모델링 전에 복도식이든 계단식이든 관계없이 모

두 리모델링 후에는 계단식으로 변화하였다 기존 아파트가 계단식. 

이었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단식을 취하고 있지만 계단의 위

치 크기 형태가 변화하였다 복도식이 계단식으로 변화한 이유는 , , . 

증축으로 인한 전용면적의 증가와 세대 평면 구성의 용이성을 이유

로 들 수 있다 더불어 년 이후 신축에서 전용면적 이상은 . 2000 60㎡

모두 계단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한 개 주동에 다른 면적의 평면

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도 호가 개 엘리베이터ㆍ계단실을 이용2 1

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평면계획 측면에서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호가 엘리베이터 계단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호 . 2 1 , 1

계단실ㆍ엘리베이터형과 호 엘리베이터ㆍ계단실 공유형이 있1 3 1

다 주동이 자형인 사례 는 리모델링 전에 복도식으로 호가 . Y (07ES) 7

엘리베이터ㆍ계단 개 비상계단 별도 을 공유했으나 리모델링 후1 (1 ) , 

에는 호 엘리베이터 계단 중앙의 호 엘리베이터ㆍ계단 호 2 1 + 3 1 +1 1․
엘리베이터 계단방식 양 날개부분 각각 설치됨 의 혼합으로 변화되( )․
었다. 

Fig. 6. Unit cases with access type change

는 복도식 호가 개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공유하는 방10MH 9 2

식이었으나 리모델링 후에는 호 엘리베이터 계단식 코아 개와 2 1 3 3․
호가 엘리베이터 계단 코아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1 . ․

에서는 개동에서 각각 호 엘리베이터ㆍ계단과 호 엘리12WI 2 3 1 1 1

베이터형이 동시에 적용되었다 이외에 와 의 경우 복도. 06BG 09DD

형으로 홀수세대인 경우 측세대에서 호 엘리베이터 계단형이다1 1 . 

출입방식은 모든 단지 사례에서 복도형에서 계단실형으로 변화되

나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적용은 호 엘리베이터ㆍ계단형식이 일, 2 1

반적이고 개층 주동평면이 홀수세대로 구성되거나 주동의 세대배, 1

치 상황에 따라 변화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종합하면 과 같다1) ~ 6) Fig. 7. .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평면구성 특징4.4 

전용면적을 유지하거나 미세하게 증가한 경우1) 

전용면적을 유지하거나 미세하게 증가한 기에서는 평면 내에서 1

Before After

09DD

10MH

11CD   

 

12WI
 

14CC

  

          

Fig. 5. Unit cases with direction of lif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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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가 다른 평면형의 선택방식 마감재와 설비재의 (01MY, 03ER), 

선택방식 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나머지 실 배치와 연결 관(04BS) , 

계는 신축의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 

평면형을 선택방식인 는 리모델링 전 평면형이 한 가지였01MY

으나 리모델링 후 화장실 위치변화와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평면 내부 공간구성은 방의 크기와 개수 변화에 따른 가지3 (A, B, C) 

가운데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총 세대 중 . 60

타입을 선택한 세대가 세대로 가장 많고 타입 세대 타입 A 46 , C 12 , B

세대로 나타났다2 . 

는 가지 평형 공급면적 기준 평과 평 이 있는데 각 03ER 2 ( 46 58 ) , 

각 식당이 외기에 면하는 평면 과 그렇지 않는 평면(Type B) (Type 

으로 리모델링하였다 후면이 건물에 가려진 세대에서는 방이 외A) . 

부에 면하는 부분이 크고 식당은 내부에 배치되었으며 공원이 보이, 

는 세대는 방의 크기를 줄이고 식당을 외기에 면하여 개방적인 평면

을 구성하고 있다.

는 개동 가운데 개동은 복층형 개동은 타워형으로 단02HH 5 4 , 1

층형이다 복층형은 모두 단층형으로 리모델링하였고 공적인 부분. , 

과 사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내부배치가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발, 

코니가 없었던 부분은 발코니를 부가하였다 개 타워동은 내부공. 1

간을 재배치하고 전후면 발코니 철거와 측면발코니를 신설하였다.

는 방의 개수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가 증가하였04BS

고 내부공간이 개방적인 배치로 변화하였다 대신 마루바닥의 재, . 

료 거실 벽ㆍ부엌 출입부분ㆍ안방부분의 재료와 디자인 아일랜드 , , 

부엌 화장실 비데 거실 채광창의 아트유리 등 재료와 디자인의 옵, , 

션을 적용하였다 는 전면에 큰방과 작은방 화장실의 구성이. 05MS , 

었으나 리모델링 후 전면에 작은방과 화장실을 거실로 변경하고, , 

후면에 방과 부엌 겸 식당 중간에 화장실을 배치한 형으로 변화하였, 

다 기 사례들은 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공간배치 변경과 크기 변. 1

경 재료의 옵션과 변경 발코니의 변화와 증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전용면적이 증가한 경우2) 

전용면적이 증가한 기의 사례들은 실 개수 크기 위치 연결 관2 , , , 

계가 모두 변화하였다 기본적으로 면적증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 

에 기존 주택의 공간구성에서 신축주택과 같은 흐름 속에서 공간구 

성이 변화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형태구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히 칸(bay) 

수 변화 생활의 향 변화 출입방식에 따라 평면구성은 많은 변화를 , , 

보이고 있다.

첫째 공간의 구성에서 소형은 방의 개수가 증가하지만 중대형에, , 

서는 방의 개수보다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 개수의 증, 

가가 일반화 되었다 참조 화장실이 .(Table 1. Space layout change ) 

개인 사례는 에서 세대 미만 와 의 가지 면적유1 07ES 1 (55 ) 08DP 2㎡ 

형 미만 뿐이다(50 ) . ㎡

둘째 공적부분 거실 식당 부엌 의 구성과 연결변화이, (LDK: - - )

다 공적부분은 기존 평면은 복도식일 경우는 깊이방향으로 전면부. 

터 거실 식당 부엌 구성 계단식일 경우는 전면에 거실 후면에 부- - , , 

엌과 식당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리모델링 후에는 이러한 . 

구성과 더불어 다양성이 증가되었다 전면에 수평방향으로 거실 식. -

당 부엌이 나란히 배치되는 경우 와 - (09DD, 10MH, 11CD, 14CC)

외부에 면하지 않고 가운데 부분에 가 배치되는 경우 등LDK (12WI) 

이 있다.

셋째 부부공간의 강화이다 기존사례에서는 대형평형에서만 부, . 

Fig. 7. Configuration features of the remodeling unit plan

Fig. 8. Cases of unit plan selection type.(01MY, 03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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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전용공간에 화장실과 파우더실과 드레스 룸 등이 부속되어 있었

으나 리모델링 후 평면에서는 소형인 의 한 세대 의 개 , 07ES , 08DP 2

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평면에서 부부 전용화장실이 부속되어 있으

며 면적증가에 따라 연결 관계만 달라질 뿐 파우더 실과 드레스 룸, 

이 부속되어 있다.

넷째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의 분리이다 소형평형을 제외하고 가, . 

의 모든 평면에서 자녀공간과 부부공간은 공적공간이나 기타공간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

의 경우에는 호에서 부분임대형 평면이 적용되었다13DW 3 .

종합적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신축주택의 공간 구성과 같이 

구성 연결 관계 변화 부부 공간 강화 부부공간과 자녀공간nLDK , , , 

의 명확한 분리 세대구분형 부분임대형 도입 등의 특성을 갖는다, ( ) . 

공간구성 특성은 신축주택 공간구성 형식을 따르는 다양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평면구성 특징의 요약3) 

기와 기의 평면구성의 특징을 요약하면 와 같다1 2 Fig. 9. .

Fig. 9. Spatial composition features of remodeling unit plan cases

리모델링 법규 변화와 평면 변화 관계5. 

기의 증축 법규와 평면 관계5.1. 1

기는 건축법에서 승강기 계단 및 복도 노대 화장실 및 거실 등1 , , , 

을 포함하여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분의 내의 면적 증축이 10 1

허용된 시기이다 전용면적 증가가 없거나 발코니나 발코니 깊이정. 

도의 일부 공간의 증축으로 전용면적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정도의 

변화가 허용되어 평면 변화의 영향이 미미한 시기이다 년 월 , . 2001 9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가 해당된다15 2005 9 15 .

분석대상 평면사례는 표 에서 에서 까지의 개 사례1 01MY 05MS 5

가 기에 해당한다 발코니와 일부 가능한 부분을 증축하여 전용면1 . 

적의 변화가 없거나 미세하게 증가 사례한 사례들이다 는 발. 04BS

코니깊이 정도의 부분증축과 발코니 증축 발코니 증축과 일, 05MS 

부 확장 나머지 개 사례는 부분 발코니증축이다 평면변화는 발코, 3 . 

니 확장과 전ㆍ후면의 일부 면적증가에 따른 세부변화이다 세부변. 

화로 일부 칸 수 변화는 있으나 생활의 향 출입방식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 특별한 사례 로 복층형이 단층형으로 변화하면서 . (02HH)

증축방향 생활의 향 단면 변화가 있었다 평면구성은 신축의 , Bay, , . 

평면구성과 유사한 실 배치와 연결 관계 전후면 발코니 증축과 내부 , 

공간구성 선택형 자재선택형을 특징으로 한다, . 

기의 증축 법규와 평면 관계 5.2. 2

기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은 경우로 전용면적 이내 전용면2 3/10 (

적 미만은 이내 에 해당하는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85 4/10 ) , ㎡

용부분과 공용부분 별도 증축이 가능한 시기이다 년 월 일. 2005 9 16

부터 년 월 일까지가 해당된다 이 시기에 이내의 세2012 7 27 . 10/100

대수 증가가 허용되었지만 적용된 사례는 없다.

전용면적증가가 평면변화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한 시기이며 평, 

면사례는 부터 까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06BG 14CC .

단지의 상황에 맞추어 전용면적 증가분을 최대한 활용한 평면계

획이 이루어졌으며 주동형태와 배치를 활용하여 단지의 전후측면, 

의 증축방향의 변화 칸 수 변화 생활의 향 변화 공간구성의 변화가 , , ,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동형태 측면에서는 ㅡ자형과 ㄱ자형태의 주. 

동형태와 배치상황에 따라 측세대와 코너세대에서 변형발생 세대의 

비율이 높았다 증축방향은 중간세대는 전후면 측세대와 코너세대. , 

는 전후면 측면 등의 여유상황에 따른 변화를 보였다 생활의 향 또, . 

한 측세대와 코너세대는 칸 수 변화와 함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중간세대의 경우도 기존과 정반대 방향으로 변한 경우도 나타났다. 

칸 수 변화는 전체 세대에서 칸 수를 증가시키거나 비교적 변화가 가

능한 측세대와 코너세대의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방. 

식 변화로 호 엘리베이터ㆍ계단형이 중심이지만 주동 한 개 층이 2 1 , 

홀수 세대가 조합된 경우는 호 엘리베이터ㆍ계단형이나 호 엘1 1 3 1

리베이터ㆍ계단형도 나타났다 주동의 중간세대 전후면 증축에 따. 

른 깊이 증가의 해결을 위한 빛 우물 도입 최상층의 다(Light well) , 

락방 등도 나타났다 개별 세대의 면적증가는 기존 주동의 변형과 더. 

불어 개별세대의 다양한 형태 변화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평면의 구성 변화는 내부공간의 재구성 실 개수 증가 및 위치 변, 

경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은 화장실 개 부부 전용 화장실 안방강화( 2 , ), ,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분리 공적공간의 연결 관계 거실 식당 부, ( - -

엌의 위치와 연결 변화 등 세대내부의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 1

개 사례 에서 개 세대의 세대분할평면 세대구분형 도 실현(13DW) 3 ( )

되었다 동일한 면적의 신축에 비하여 칸 수만 적을 뿐 신축 아파트. 

의 평면구성과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

기의 증축 법규와 평면 관계 추정5.3. 3

기는 년 월 일 이후 현재까지로 기의 전용면적증축에 3 2014 4 25 2

더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최대 개층 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3 )

링 이내 이 제도화된 시기이다 아직까지 착공된 사례는 없(15/100 ) . 

으나 계획사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리모, . 

델링 대상 평면형은 년 이전의 공동주택 평면으로 세대간 내력2000

벽이 기본인 내력벽식구조방식이다 따라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 

통한 수평방향의 칸 수 증가를 검토하던 계획이 안전성 측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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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로 아직도 결론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직증축 계획단지, 

의 일부 사례에서 중소형평형을 중심으로 수직방향의 호 개층 의 3 (3 )

호화 재구성 방식 중간세대의 전후방향 혹은 좌우방향으로 분할하2 (

여 과 형태의 복층화 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1 1/2 )

다 수직증축을 기다리지 못한 단지들에서 수평증축은 기에서 학. 2

습한 특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별동 . , 

증축이 함께 혹은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평면계획은 이들의 복, 

합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규 변화와 평면 변화 관계5.4. 

기의 전용면적의 유지 또는 미세 증가에서 출발하여 기에 전용1 2

면적 미만 의 증축허용 기의 수직증축에 으로 면3/10(85 4/10) , 3㎡ 

적 확대와 수직방향의 증축으로 법규의 증축규정 변화에 따라 평면 

형태는 기의 발코니 증축이나 요철부분의 미세한 면적증가로 요철1

이 적은 사각형에서 기에는 면적증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2

으로 요철이 많은 형태와 깊이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깊. 

이증가에 따라 평면 형태는 빛 우물이 도입되거나 측세대와 코너세

대를 중심으로 칸 수가 증가되는 경향과 향 변화가 증가되는 방향으

로 변화되었다 기에는 일부 계획사례에서처럼 소형평면의 형태 변. 3

화가 감지되고 있는 정도이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중간. 

세대도 칸 수 증가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허용되지 않으면 당분, 

간 기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세대 2 . 

간 내력벽 철거 문제 제기는 칸 수 증가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에는 기존의 출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에는 출입방1 2

식이 복도형에서 계단실형으로 변화하면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공

유세대수가 호가 중심이 되지만 호와 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2 1 3 . 

면적 증가가 주동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단순한 자 혹은 , 1–

개동이거나 배치에 따른 영향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에는 세대, 2

의 전용면적 증가로 인하여 인접주동이나 주동의 형태에 영향을 미

치는 상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동 형태 증축 방향 등에서 영향을 , 

받아 측세대와 코너세대의 변화가 많은 형태로 나타났다 기에 비. 1

하여 기의 세대 평면 형태는 요철이 많은 복잡한 세대와 주동 형태2

로 변화했으며 단지와 주동배치 증축방향 등에 따른 퍼즐을 푸는 , , 

것 같은 개별성이 강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주동수가 많고 . 

형태가 다양한 중대규모 단지가 대상이 되는 기에는 더욱 복잡한 3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에 비하여 기에는 형태 변화와 연계하여 신축주택의 경우와 1 2

유사한 실 배치 변화와 연결 관계의 평면구성으로 변화하였다 증축. 

에 따른 깊이의 증가와 출입방식 변화로 평면구성은 채광을 위한 빛 

우물을 채택하여 부엌이나 부엌발코니를 개방함으로써 약간의 채광

과 환기성능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운데 영역을 공, 

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전후 면에 방을 배치한 경우(12WI 65-70

의 개 유형 도 있었다 전면 칸 칸의 평면에서는 깊이방향으2 ) . 2 -3㎡

로 거실 식당 부엌의 연결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면적이 큰 경우- - , 

이상 나 칸 이상 혹은 측세대나 코너세대에서는 수평방향(110 ) 4㎡

의 거실 식당 부엌이나 식당과 부엌이 외기에 면하는 위치로 나타- -

났다 칸 수 변화 및 향 변화는 평면 구성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의 평면형태와 공간구성의 특성이며 기2 , 1

와 구별되는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면 . 

과 같다Fig. 10. [3].

Fig. 10. Extension criteria changes and plan features by phase

결론 6.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평면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리모델링 관

련 법규의 면적증축 기준과 변화를 정리하고 둘째 평면변화의 내, , 

용과 특성을 고찰한 후 셋째 법규변화와 평면변화 관계를 명확히 ,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리모델링 평면관련 법 규정은 평면 변화 영향 관계에서 정, 

리하면 크게 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기는 전용면적 유지 혹은 미3 . 1

세 증가되는 시기 기는 전용면적 증가에 따른 수평증축 시기 기, 2 , 3

는 수직증축이 허용된 시기로 구분하였다.

둘째 개 사례를 대상으로 평면 형태는 가지 관점 주동 형, 14 6 - ①

태 증축방향 칸 수 변화 생활의 방향 단면구성 출입방, , , , , ② ③ ④ ⑤ ⑥

식 으로 공간구성은 면적 증가 여부에 따라 가지 전용면적 유지 - , 2 -

또는 미세증가 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라 기와 - , 1

기의 전개 양상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2 . 

셋째 법규변화와 평면 변화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는 전용면적 유지 또는 미세증가에서 기에는 전용면적 이1 2 3/10

내 증축 미만은 기는 수직증축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85 4/10), 3 . ㎡

법규 증축규정의 변화에 따라 평면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

다 평면 형태는 발코니 증축 정도의 깊이가 추가된 단순한 사각형과 

미세 평면구성 변화에서 요철이 많고 중간세대는 깊이가 깊은 형태, 

코너세대나 측세대는 칸 수 증가와 향 변화가 독립적 혹은 복합적 형

태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의 출입방식 유지에서 기에는 출입방식이 복도형에서 계단1 2

형으로 변화하며 호 엘리베이터ㆍ계단 공유가 일반적이고 호와 , 2 1 1

호 공유형태도 존재한다 주동형태와 증축방향도 기는 주동형태3 . 1

가 단순하며 주동 간 간섭이 없고 전후면 증축이지만 기는 주동형, 2

태의 다양화 ㄱ ㄱ 조합형 에 따른 주동 간 간섭과 전후측면( Y, , -+ )

의 증축에 따라 코너세대와 측세대의 평면변화가 뚜렷하다 생활의 . 

향도 기는 변화가 없으나 기는 코너세대와 측세대에서 칸 수 증가1 2

와 함께 측면 방향 개방 사례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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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내부구성의 경우 기는 평면선택 자재선택 위치와 연결변1 , , 

화 등을 특징으로 함에 비하여 기는 전용면적 증가에 따라 기본적. 2

으로 방 실 개수와 크기 증가 화장실과 새로운 수납공간이 증가되( ) , 

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 구성과 연결 관계 변화 공적 공간 의 . , (LDK)

구성변화 부부공간의 강화 안방 파우더 실 수납공간 전용 화장, ( - , -

실 겸 욕실의 화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의 분리 등 신축주택Zoning ), 

과 유사한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의 . 

연장선상에서 기는 수직증축에 따른 변화 가능성과 기 리모델링3 2

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한 전개가 종합되어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평면 계획의 특성은 우선 제도의 틀 속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므로 리모델링 제도에서 규정하는 면적관련 기준 속

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 제도 하에서 평면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 

은 단지의 수용능력 이 중요하다 기존 단지에서 주동 배(Capacity) . 

치형태로 정해지는 여유 공간의 조건이 증축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주동형태와 관련하여 증축방향 속에서 평면이 결정된다 리모델링 . 

평면의 특성은 앞에서 기술한 형태구성의 가능성과 공간구성의 다

양성의 조합으로 나타나며 기존 조건에서 개별 단지와 주동형태에, 

서 평면배치의 공간적인 퍼즐을 푸는 것이다 평면계획을 위해서는 . 

이 가지 관점에서 보다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리모델2 . 

링 평면계획은 개별조건 아래서 신축공동주택의 평면계획을 따르고 

있어 최근 신축평면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 

신축주택 평면계획이 칸 수 전쟁이라 할 만큼 칸 수 증가를 중(bay) 

심으로 형태가 전개되는 것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평면계

획도 이를 지향하고 있으나 수직 증축과 관련한 내력벽 철거의 구조, 

안전 기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기 계획방법의 연2

장선상에서 수평증축과 단순한 전후면 증가 등의 방향 전개가 당분

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참고문헌 을 종합하여 발전시킨 논문임*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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